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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림기술인회 

산림기술자 교육·훈련 이수 시기 완화 노력‘결실’

- 산림기술법 일부 개정 … 지난해부터 산림청 소관부서 매월 실무협의 진행 -

□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산림기술자 교육·훈련 이수 시기 완화에 노력한

결실을 맺었다.

□ 21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이날 산림기술자의 교육·훈련 이수 시기가

완화되는 내용의 ‘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’ 일부

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.

□ 이는 산림기술자의 교육·훈련 이수 시기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

위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한 것이 개정된

법률의 골자다.

□ 개정 전 신규교육자는 최초 업무수행일로 부터 1년 이내, 정기교

육자는 이전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 이수해야 하는 등 교육 기한

이 일자기준으로 산정돼 있었다.

□ 이에 산림작업 현장 특성상 교육기관이 먼 거리의 타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

점과 비교적 짧은 교육 이수 시기의 고충 등이 맞물리면서 기술자들의

교육·훈련 이수 시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는 민원이 빈번했다.



□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기술인회는 대민 서비스를 수행하며, 교육

기간 혼선, 교육 미이수 및 자격정지 등 기술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

해결에 나섰다.

□ 특히 지난해부터 산림청 소관부서와 매월 실무협의를 진행하며, 개선사항

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진 결과, 산림기술자 교육·훈련

이수 시기가 완화되는 내용의 ‘산림기술법’ 개정안이 나왔다.

□ 살펴보자면 신규교육자는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

이내, 정기교육자는 신규교육 이수기한의 다음 해부터 매 3년 이내로 교육

이수 기한이 완화됐다.

□ 이를 통해 기술자들은 차기 교육 이수 기한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

있어 교육 이수 기한 혼선 등 그동안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방지할

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아울러 기술인회는 교육·훈련 이수 시기 완화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

관리를 통해 원활한 민원 처리와 기술자들의 권익 증진에 힘쓴다는 방침이다.

□ 기술인회 관계자는 “그동안 기술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활발하게 산림청

소관부서와 소통한 결과, 기술자들의 교육·훈련 이수시기 부담감을 조금

이나마 덜은 것 같다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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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1 = 21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이날 산림기술자의 교육·훈련 이수 시기가 완화되는 내용의

‘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’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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